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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 고  자  료

1  국어 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 지 자 단체는 변

는 언어 사용 경에 능동  고, 국민  국어능  향상과 

지역어 보  등 국어  과 보  여 노 여야 다.

  ② 국가  지 자 단체는 신상·신체상  장  언어 사용에 어

움 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   있도  요  

책  립 여 시행 여야 다.

2  행 업무의 효  운 에 한 규  

제7조(문서 작성의 일반원칙) ① 는 「국어 본법」 3조 3 에 

른 어 규범에 맞게  작 , 뜻  게 달  

여 요  경우에는  에 자나 그  외국어를 함께   

있 며, 특별  사 가 없 면 가  쓴다.

  ②  내용  간결 고 명 게 고 일 지  약어

 용어 등  사용  여 이해  쉽게 작 여야 다.

  ③ 에는 보나 상 보 등이 거나 연계  코드 등

   있다.

  ④ 에 쓰는 자는 특별  사 가 없 면 라  자를 쓴다.

  ⑤ 에 쓰는 날짜는 자  , 연ㆍ월ㆍ일  자는 생략

고 그 자리에  찍어 시 며, 시ㆍ분  24시각 에 라 자

 , 시ㆍ분  자는 생략 고 그 사이에  찍어 구분

다. 다만, 특별  사 가 있 면 다른 법  시   있다.

  ⑥  작 에 사용 는 용지는 특별  사 가 없 면 가  210 리

미터,  297 리미터  직사각  용지  다.

  ⑦ 1항부터 6항 지에  규  사항 외에  작 에 요  

사항  행 부  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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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 외 고물 등 리법 시행령

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<신설 2011.10.10>

제12조(일반적 표시방법) ① 법 3조 3항에 른 고 등  시

법  이 장에  는 에 른다.

  ② 고  자는 원  맞춤법, 국어  마자 법  

외래어 법 등에 맞추어  시 여야 며, 외국 자  시

 경우에는 특별  사 가 없 면 과 병 (倂記) 여야 다.

  ③ 고 등  상품ㆍ업소 등  상징 는 도  등  시   있

다.

  ④ 고 등  모양  름다운 경 과 에 지장이 없는 범 에  

삼각 ㆍ사각 ㆍ원  는 그  모  등  시   있다.

  ⑤ 고 등  보행자  차량 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  시 여

야 며, 람이나 충격 등  인 여 떨어지거나 어지지 도  

여야 다.

  ⑥ 고 등에는 도료 는 야 도료(도료를 른 테이 를 포함

다)를 사용해 는 니 다.

  ⑦ 지면이나 건 , 그  인공구조  등에 고 어야 며, 이동  

 있는 간  해 는 니 다.

  ⑧  업소에  시   있는 간  량  3개(도  굽  지

에  업소이거나 건  면과 뒷면에 도 를  업소는 4

개) 이내  범 에  시ㆍ도 조  다.

  ⑨ 1항부터 8항 지에  규  법 외에 추가 인 시 법  

시ㆍ도 조    있다.


